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15.1.8.> 

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, 세정수,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

(제10조 관련)

1.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, 세정수,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

 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,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

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.

  가. 항해 중에 배출할 것

  나.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

  다. 1회의 항해 중(선박평형수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)의 

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(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

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)이하일 것

  라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

곳에서 배출할 것

  마.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

2. 선박평형수의 세정도

  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

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.

  가. 정지 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선박평

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

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유성찌꺼기(Sludge)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

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

  나.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선

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

0.0015%[15ppm]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
3.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배출방법

  가.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

다. 다만,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표면에서 기름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

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.

  나. 가목 단서에 따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 항만 및 해양터미널 

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따른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4.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



  가.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ㆍ유성찌꺼기 및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

1항제2호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

나 처리하여야 한다.

    1)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

여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(이하 “저장시설등”

이라 한다)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. 다만,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

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.

    2) 유성찌꺼기(Sludge)는 유성찌꺼기탱크에 저장하되, 별표 8의 기술기준에 

따른 유성찌꺼기탱크용량의 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유성찌꺼

기 전용펌프(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,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으로

서 유조선 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

유성찌꺼기전용펌프 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)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

저장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. 다만,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

에는 해상에서 유성찌꺼기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    3)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

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안에 저장할 것

  나.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유성찌꺼기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

통하여 혼합물탱크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

지 아니한다.

  다. 가목3)에 따른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 

배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혼합물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.

    1) 탱크 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 전에 유수경계면 검출

기로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따른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

는 경우로서 중력으로 배출하는 경우

    2)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에 지방해양수산청장

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　경우

  라. 제20조에 따라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 선박평형수는 제1호 또는 

제2호에 적합한 경우 외에는 이를 선박 안에 저장한 후 저장시설등의 운영

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
